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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칼럼

이달의 칼럼 집행유예가 원칙인가

30대 여성이 출생 직후의 두 아이를 살해

하여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밝혀져 세상

을 깜짝 놀라게 하였고, 출생신고도 되지 않

은 채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조사가 대대적

으로 진행되고 있다. 어느 언론사가 최근 5

년간 영아살해나 미수죄의 1심 판결문 24건

을 분석해 보니 실형과 집행유예가 12건씩

이었다. 실형 선고도 징역 2년 이하가 8건, 

징역 3년이 3건이고 징역 5년이 최고로 1건

이었는데, 화장실에서 방치해 죽이고 시신

을 깡통에 넣어 소각까지 했다고 한다. 2심

에서는 또 얼마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

었을까.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

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

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

나 특히 참작할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

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점을 각별히 고려

하여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

어 규정한 것인데도 법원은 또 다시 피고인

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

를 쉽게 선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. 법정형의 

상한인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경우는 과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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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사소송법(제8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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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올 수 있을까. 또한 주가조작범죄로 

기소되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훨씬 

더 많으며, 심지어 범죄수익보다 적은 

벌금형도 상당수라는 분석도 있었다.

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린 

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집행유

예 선고가 많이 주저되었겠지만 우리

나라 재판에서는 실제 집행유예 선고

가 원칙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

다. 대기업 회장님들은 수천억 원을 횡

령 또는 배임해도 ‘징역 3년에 집행유

예 5년’ 선고가 유행이고, 선거법사건

에서는 당선된 피고인이라고 웬만하면 

‘벌금 80만원’ 선고가 이어진다. 그래

서 미리 선고형을 예상하기가 별로 어

렵지 않다. 확신범이나 정신병자가 아

닌데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

이지 않는 피고인이 있을까. 범행을 극

구 부인하고 심지어 진술을 거부한 경

우에도 “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

다.”고 하지 않던가. 법원은 모르고 속

는지, 알고도 속고 싶은지 도저히 알 수

가 없는 노릇이다.

형법의 법정형 하한을 더 감경하는 

선고가 계속되다보니 법정형을 대폭 

강화하는 각종 특별법이 정신없이 만

들어졌고, 양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

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. 오죽하

면 영아살해죄를 없애고 그냥 살인죄

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

는가.

청소년을 상대로 “10억 정도 벌 수 

있다면 교도소에서 몇 년 고생해도 좋

다.”, “법을 지키면 바보다.”라는 설문

조사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프

다. 수사기관이 온갖 악역을 다 맡아 힘

들게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도 법원

은 피고인이 불쌍해 보인다며 저렇게 

자비로움을 베풀기만 하니 재판이 제

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. 

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하

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남발하니 

재범률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, 법은 마

냥 무시되고 있다.

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고개를 

숙이면서도 재판을 냉정하게 평가할 

것이고,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. 

너그러운 선고형만으로 결코 존중받을 

수는 없는 것이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